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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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검 토 의 견 (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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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검토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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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

◎ 보조금 지급 기관 현황
  ◦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명시된 민간기관은 제54조의 

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제55조의2에 생태관광협회가 있으며, 이 두 민간
단체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. 

  ◦ 그러나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
민간단체는 없음. 다만 야생생물서식지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 
등에 자연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게는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급
하는 사례가 있음. 

 
◎ 조례의 적용과 향후 관리
  ◦ 동 조례에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

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, 조례를 악용하여 민간단체들이 무분별한 지원을 
요청할 수 있음. 따라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지원을 위해서는 「비
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과 「지방재정법」등 지방보조금 관련 타 법령에 
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, 단체가 진행하는 활동에 행사운영비를 지원
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. 

  ◦ 또한 민간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「지방재정법」 
제17조와 제23조에 보조금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, 
지방보조금예산은 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
할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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